
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4의4서식] <개정 2020. 3. 2.>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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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하도급할

주요 공종

②하도급할 공사

하도급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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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자 

주요선정기준공사명 물량
③원도급
내역금액

④하도급계약
예정금액

 [ ]일반경쟁  
 [ ]제한경쟁 
 [ ]지명경쟁  
 [ ]수의계약

 [ ]실적    
 [ ]협력업체
 [ ]시공능력평가액  
 [ ]기타

 [ ]일반경쟁 
 [ ]제한경쟁 
 [ ]지명경쟁  
 [ ]수의계약

 [ ]실적    
 [ ]협력업체
 [ ]시공능력평가액  
 [ ]기타

  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   월    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수급체 대  표   상  호 :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표자 :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  상  호 :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표자 :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  상  호 :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표자 : 

                  귀하

 유의사항

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: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, 입찰

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.

 ② 하도급할 공사: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

하여 기재합니다.

 ③ 원도급 내역금액: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.

 ④ 하도급계약예정금액: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할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.

210㎜×297㎜(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)


